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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과분석 개요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4조제1항(기금운용성과분석)

 대    상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 기금 등 12개 기금

 분석방법

○ 2개 분야, 9개 지표(정량적 지표 7개, 가·감점 2개)에 대해 분석 시행

분 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20 ↑

2. 사업비 집행률 20 ↑

기금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

4. 기금 수입의 타회계의존율 15 ↓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5 ↓

6. 기금 수 현황 15 ↓

7.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 2022회계연도 성과분석(2023년 시행)부터 적용 예정

- ↑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작성

∙경상적 경비 비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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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지표 정비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적정성) 기금의 건전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기금 수입·지출 관리 시 ‘시스템 사용 의무’를 명확화*한 바,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개정(’22.4.18.)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을 이용

하여처리하도록이를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상 명확하게규정함

-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

※관련예규개정시점(’22.4.) 등을고려, ’22회계연도성과분석(’23년시행)부터적용예정

현  행 개  정

<신  설> ○ (지표)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구 분 세부배점

① 기금 수입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수입 등록, 납부 고지, 수납 등 기금 수입 관리 절차 전체

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수입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 기금 수입 관리 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기금 수입금을 부과·

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대체 가능(증빙

자료 확인 후 판단)

7.5점

② 기금 지출 관리 시 e-호조 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 품의, 지출 결의, 지급명령 등 기금 지출 관리 절차 전

체를 모두 e-호조 시스템을 활용(입력)하여 수행한 경우만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로 기재(단,결산 시 일괄 등록한

경우 등 지출 발생 시가 아닌 사후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

7.5점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전체 기금 수 대비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기

금의 비율을 각각 7.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
시스템 활용 기금 수

× 100 ) 
× 

7.5

기금 개수(n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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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수 현황) 법령에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기금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기금 수 현황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

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 제외)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신설)

○ 향후 동일 지표에 대해 3년 연속 개선 권고를 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기금의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관리 강화

※ ’21회계연도 성과분석의권고사항부터적용, 미조치사유또는설명자료제출가능

< 참고 : 자치단체 제출 개선의견 >

➊ (미회수채권 비율)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특별자치시·도(제주·세종)의 

자활기금*은 미회수채권 비율 평가대상에서 제외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대상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미회수비율이 높은

편으로, 대부분 기초단체에 설치되어있으나 제주·세종의 경우 광역에 설치

※미회수채권 비율 : 제주 43.7%, 세종 68.0%, 그 외 광역단체 0.0∼2.1%

⟹ (일부수용) ‘21회계연도 성과분석 시 미회수채권 비율 지표 삭제

➋ (기금 수 현황) 법령에서 별도의 계정(특별회계, 기금 등)을 두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금(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평가대상 제외

※ (현행)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수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평가대상에서 제외





Ⅱ. 성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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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과분석 결과

 지표별 분석결과

기 금 명

기금의 효율적 활용 기금 운용의 건전성

사 업 비
편 성 비 율

(%)

사 업 비
집 행 률

(%)

위원회 운영
적 정 성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 회 계
의 존 율

(%)

기 금
조성액 비율

(%)

기 금  수
(개)

분석결과 22.86 46.59 92.50 30.07 12.51 7

공  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립기금

19.55 45.53 90.00 평가제외 O O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평가제외 평가제외 8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75.41 40.84 90.00 36.62 O O

자 활 기 금 6.32 63.41 10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노 인 복 지
기 금 1.63 8.33 100.00 0.00 O O

양 성 평 등
기 금 1.91 100.00 90.00 0.00 O O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13.84 35.00 100.00 0.00 O O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21.67 32.69 10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재 난 관 리
기 금 평가제외 평가제외 9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37.19 94.86 100.00 0.00 O O

식 품 진 흥
기 금 67.47 17.35 90.0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제외

광 진 구
장 학 기 금 1.98 98.86 80.00 0.00 O O

   ※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 평가제외      : 2개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타회계 의존율 평가제외                 : 6개 (법정의무기금(4개), 청사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평가제외  : 5개 (법정의무기금(4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기금정비 기금 수 평가제외              : 5개 (법정의무기금(4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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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기금운용 성과분석 종합결과

m 광진구는 2개 분야 8개*의 지표에서
* ‘기금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지표는 2023년부터 적용 예정(2022회계연도 성과분석 시)

사업비 편성비율 22.68%, 사업비 집행률 46.59%,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92.50%, 타회계 의존율 30.0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2.51%, 기금 수 현황 7개, 경상적 경비 비율 0%라는 결과값을 
기록하였음.

m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12개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비 편성비율과 사업비 집행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2020회계연도 대비 동일·개선된 
결과를 보였고, 특히 기금 수입의 타 회계 의존율은 전년(66.69%) 대비 
36.62%p 개선되었음.

m 기금 조성액 비율 역시 전년(12.95%) 대비 결과값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경상적 경비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0%로 바람직한 지표를 유지 중임.

m 다만 사업비 편성비율과 사업비 집행률이 각각 22.86%, 46.59%를 기록
하여 전년(각 24.57%, 66.77%) 대비 지표상태가 저하되었음. 사업비 
편성비율의 경우 계획상 지출액과 사업비 편성액 모두 전년 대비 감소
하였으나 분모값인 계획상 지출액이 더 작은 비율로 감소하여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사업비 집행률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융자사업 수요 감소, 지원기관의 휴관 등 2020회계연도 대비 사업의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표값이 악화됨.

m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의 경우 92.50%로 전년(93.64%)
대비 경미하게 감소 했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하반기 
설치되어 2021회계연도 성과분석부터 평가대상 기금으로 추가된 점을 
감안했을 때 모든 위원회가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됨.

m 신청사 건립 추진 등 우리구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청사건립기금이 
주요 지표값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상황임.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은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하여 다소 저조하였으나 공사가 본격 
진행되면 대폭 개선될 여지가 있음. 추가적인 기금 조성 과정에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당분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m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우리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토록 하겠음.



Ⅲ. 지표별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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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표별 성과분석

 사업비 편성 비율

구 분 설    명

개 요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높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광진구

평  균 27,160 118,835 22.86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사·시설건립기금 19,342 98,917 19.55

중소기업육성기금 5,715 7,579 75.41

자 활 기 금 82 1,297 6.32

노 인 복 지 기 금 12 735 1.63

양 성 평 등 기 금 10 524 1.91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80 578 13.84

옥외광고발전기금 156 720 21.67

도로굴착복구기금 1,283 3,450 37.19

식 품 진 흥 기 금 392 581 67.47

광 진 구 장 학 기 금 88 4,454 1.98

결 과

○ 우리구 사업비 편성비율 평균은 22.86%이며, 2020회계연도 대비 계획상 

지출액 감소율이 사업비 편성액 감소율보다 작아 사업비 편성률 역시 

전년(24.57%) 대비 1.71% 감소하였음.

○ 신청사 건립 비용이 포함된 청사·시설건립기금이 전체 기금 중 가장 

높은 지출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의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 편성비율 지표는 향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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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률

구 분 설    명

개 요 ○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높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 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다만 사업비 지출액보다 사고 이월액이 
큰 경우 사업비 지출액은 0원으로 처리)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광진구

평  균 12,655 27,160 46.59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사·시설건립기금 8,807 19,342 45.53

중소기업육성기금 2,334 5,715 40.84
자 활 기 금 52 82 63.41
노 인 복 지 기 금 1 12 8.33
양 성 평 등 기 금 10 10 10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28 80 35.00

옥외광고발전기금 51 156 32.69
도로굴착복구기금 1,217 1,283 94.86
식 품 진 흥 기 금 68 392 17.35
광 진 구 장 학 기 금 87 88 98.86

결 과

○ 사업비 집행률 평균은 46.59%로 전년(66.77%) 대비 20.18%p 감소하였음.

○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완공 및 신청사 건립 일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지출액 감소로 집행률도 감소 되었으며, 신청사 
건립 진척도에 따라 향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융자수요 
감소로 사업비 지출이 감소, 전년(각 81.79%, 57.89%) 대비 사업비 
집행률이 감소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액 
융자사업에 주력, 추가 출연금 지출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대상 고액 융자
사업 추진시기 보류 및 고액융자 수요 감소

 - 식품진흥기금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으로 융자 수요 감소

○ 노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영업
시간 제한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만 사업 추진하여 전년(각 20%, 
97.44%) 대비 사업비 집행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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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구 분 설    명

개 요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높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
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평균

광진구

평  균 92.50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사·시설건립기금 N Y Y Y 9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N Y Y N 80

중소기업육성기금 N Y Y Y 90

자 활 기 금 Y Y Y Y 100

노 인 복 지 기 금 Y Y Y Y 100

양 성 평 등 기 금 N Y Y Y 9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재 난 관 리 기 금 N Y Y Y 90

도로굴착복구기금 Y Y Y Y 100

식 품 진 흥 기 금 N Y Y Y 90

광 진 구 장 학 기 금 N Y Y N 80

결 과

○ 우리구 12개 기금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이 1/3 
이상으로, 모든 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 중

○ 앞으로도 적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높이고, 회의 소집 시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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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구 분 설    명

개 요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광진구

평  균 2,094 6,964 30.07

중소기업육성기금 2,094 5,718 36.62

노 인 복 지 기 금 0 10 0.00

양 성 평 등 기 금 0 12 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0 53 0.00

도로굴착복구기금 0 1,105 0.00

광 진 구 장 학 기 금 0 66 0.00

결 과

○ 우리구 타 회계 의존율은 30.07%로, 전년(66.69%) 대비 36.62%p 감소

하였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해 전입금 2,09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추후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타 회계 의존율은 다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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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구 분 설    명

개 요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1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

법정 
의무기금 

총액
감채기금 

총액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A) (B) (C) (D) (E) (F=B-C-D-E) (F/A×100)

광진구 854,141 168,139 5,365 0 55,910 106,864 12.51

결 과

○ 우리구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12.51%로 

2020회계연도 구(서울)-Ⅱ 그룹 평균 6.0% 대비 6.51%p 높음.

○ 우리구의 지표값이 높은 것은 신청사 건립 추진, 노후화된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등 특수상황 때문으로 추정됨.

○ 2020회계연도 대비하여 일반회게 통합재정 수입 총액은 감소하고, 모든 

기금 총액은 증가하였음. 다만 법정의무기금총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크게 증가하여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감소함.

○ 신청사의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

으로 당분간 큰 폭의 비율 개선은 어려우나, 완공 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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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수 현황

구 분 설    명

개 요 ○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적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21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근거) 제외)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법정 

의무기금 수 감채기금 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

분석대상 
기금 수

(A) (B) (C) (D) (E) (F=A-B-C-D-E)

광진구 12 4 0 1 0 7

결 과

○ 법정의무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에 대한 기금 수로, 

우리 구는 2020회계연도 구(서울)-Ⅱ 그룹 평균 8.5개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기초 자치단체 평균인 4.7개보다는 2.3개 더 많은 수치임.

○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기금들은 일몰기간 도래 시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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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표(가·감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서울시 광진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여부 조치 계획

사 업 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10%미만인지자체는
목적사업내에서사업
분야·대상확대등검토

해당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평균 사업비 편성 비율 24.57%

사 업 비 
집 행 률

○ 집행률이50%미만인
지자체는 기금의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

해당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평균 사업비 집행률 66.77%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기금설치및운용권고 해당사항 없음 X
○ 2020. 9.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개정하여 운용 근거 마련 및 설치 완료

미 회 수
채권비율

○ 미수채권 비율이
50% 이상인 기금
관리 필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O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군입대,
해외연수, 휴학 등으로 졸업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채권 비율이 높음

위 원 회 
운 영 의 
적 정 성

○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X

○ 모든 기금별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1/3 이상
참여하여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전체
위원 중 민간 전문가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

중소기업육성기금
양 성 평 등 기 금
재 난 관 리 기 금
식 품 진 흥 기 금
광진구장학기금

타  회 계 
의 존 율

○ 타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인 기금은
일반회계 통합 및
수입구조 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X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입금 편성

○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타회계 의존율이
높은 기금은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
회계 통합하거나 수입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광진구장학기금

재 정 수 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기금총액의비율이
평균이상인경우기금의
과다조성여부검토

분석대상 기금
총액비율이 12.95%
※동종단체평균6.0%

O
○ 신청사의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며 완공 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기 금  수 
현 황

○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
기금통합, 저성과․
불필요한기금폐지

해당사항 없음
※동종단체평균8개 X ○ 2020회계연도 기금 수 7개

경 상 적
경비비율

○ 불필요한 경비 삭감 해당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경상적 경비비율 0%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
결산서 작성

○ 서류작성·제출협조요청 해당사항 없음 X ○ 2020회계연도 서류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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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적 경비 비율

구 분 설    명

개 요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낮을수록 바람직)

기 준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내 역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광진구

평  균 0 18,347 0.00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사·시설건립기금 0 13,44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2,334 0.00

자 활 기 금 0 52 0.00

노 인 복 지 기 금 0 1 0.00

양 성 평 등 기 금 0 10 0.00
환 경 미 화 원 자 녀
학 자 금 대 여 기 금 0 28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51 0.00

재 난 관 리 기 금 0 1,059 0.00

도로굴착복구기금 0 1,217 0.00

식 품 진 흥 기 금 0 68 0.00

광 진 구 장 학 기 금 0 87 0.00

결 과

○ 2021회계연도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이 

없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지출구조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기금 총 지출액 전액이 재무활동에 해당

하여 지출액 ‘0’으로 반영됨.

○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경상적 경비 편성을 지속 지양



Ⅳ. 개별기금별 성과분석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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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총무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근    거:「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제15조
- 목    적: 청사 및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 설치연도: 199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0,294 3,263 13,440 △10,177 90,116 4,041 30,135 △26,094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가경정예산, 특별교부금 및 이월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통하여 

건립 재원을 확보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21년까지 총90,116백만원을 조성함.

○ 향후,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재원(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다년

간에 걸쳐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구민복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278 22,155 44% 35,026 13,440 38%

※ 사고이월액 : (’20년 → ’21년) 4,633백만원 / (’21년 → ’22년) 8,47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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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신청사 건립(22,600)
○ 조성원가 검증용역 및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29)
0.12%

○ 동 청사 건립(21,713)

○ 동 청사 건립(2,200)
- 구의1동청사건립(19)

- 구의2동청사 건립(359)

- 군자동청사 건립(1,822)

(20→21년 사고이월액: 4,576)

10%

(31%)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5,965)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19,927)

(20→21년 사고이월액: 57)

334%

(335%)

○ 기타회계 전입금(0)

○ 전입금(10,992)

- 신청사 추경(6,068)
- 동청사(4,924)

‧ 군자동 특별교부금(1,827)
‧ 가족센터 건립 보조금(3,097)

-

’21년

○ 신청사 건립(19,600) ○ 신청사 계약금 (7,239) 37%

○ 동 청사 건립(15,426)

○ 동 청사 건립 (5,956)
- 군자동청사 건립(3,872)
- 구의2동청사 건립(2,084)

(21→22년 사고이월액: 8,476)

39%
(94%)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 작업장 바닥보강 등(245) -

○ 기타회계 전입금(0)
○ 적립금(2,013)
- 구의2동 특별교부금(2,013)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재원 

안정적 확보

○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축비(부지매입비 포함)

○ 건립 관련 부대경비 

○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상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장기간 시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설치 및 적립을 통해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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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없   음

’19년 없   음

’20년 없   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없   음

기    타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청사시설의 효율적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기금 설치

목적 변경은 불필요하다 판단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신청사 건립

75,735
사업비: 19,600

예치금: 56,135

신청사 건립비는 총102,700백만원 

재원이 필요한 사업(예정)으로 일

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곤란

하여 다년간 기금적립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상

② 동청사 리모델링 

및 신축

18,005
사업비: 10,538

예치금: 7,467

동청사 건립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다년간 기금으
로 적립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음

상

합  계 93,74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없음

타 기금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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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요 재원조달 수단: 예치금 회수, 전입금 및 이자수입

구    분 성  격 규모(%)

예 치 금 예치금 회수 97

전 입 금 기타회계 전입금 2

이자수입 기금운용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1

○ 재원조달의 대부분은 예치금 회수로 이루어지며 매년 소요되는 사

업비를 고려할 때 충분한 금액이 회수되고 있음.

○ 전입금은 추경,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이며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시비, 구비 등 교부받음.

○ 2021년도 이자수입이 1,246,605천원 발생하였으며 최근 3개년도 이

자수입 추세로 볼 때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금적

립의 적정성은 대체로 건전한 상태라 판단됨.

○ 현행대로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을 통한 기금을 운용함이 적합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신청사 조기 건립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마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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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이월액 포함)

118,125
(132,080) %

117,447
(122,449) %

98,923
(103,556) %

전입금 29,296 22 10,992 9 2,013 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6,870 66 98,629 81 95,660 92

예수금

이자수입 1,841 1 1,816 1 1,247 1

기타수입 117 - 10 - 3 -

전년도이월액 13,955 11 11,002 9 4,633 5

지  출

합  계
(이월액 포함)

121,078
(132,080) %

117,815
(122,449) %

95,080
(103,556) %

비융자성사업비 22,449 17 22,155 18 13,440 1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8,629 75 95,660 78 81,640 7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다음연도이월액 11,002 8 4,633 4 8,476 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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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기획예산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6조의2

- 목  적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 설치연도 : 2020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512 25,398 7,000 18,398 55,910 677 31,000 30,323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신설하였으며, 2021년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금예금 이자수입을 통해 2021년까지 총 55,910백만원을 조성함.

○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한 재원 추가 확보 및 정기예금 가입으로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 향후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7,000 7,000 100%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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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기타회계 전입금

(37,512백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0%

’21년

○ 기타회계 전출금
(7,000백만원)

○ 일반회계 전출금
○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0%

○ 기타회계 전입금
(25,000백만원)

○ 일반회계 전입금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
제26조의2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
하여 재정을 건전
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다른 회계로의 전출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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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다른 회계로의 전출 31,000

◦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여유재원 
적립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

타 기금 없음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주요 재원 조달 수단 :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구분 성격 규모(%)

전 입 금 기타회계 전입금 39.74

예 치 금 예치금 회수 59.63

이자수입 기금운용 공공·정기예금 이자수입 0.6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을 위한 여유

자금 확보 및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재원이므로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기금 재원 증대 노력 및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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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0 0 % 37,512 100% 62,910 100%

전입금 37,512 100% 25,000 39.7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7,512 59.63%

예수금

이자수입 398 0.6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0 0% 37,512 100% 62,910 100%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7,512 100% 55,910 88.8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7,000 11.1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3.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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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지역경제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5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497 5,718 2,334 3,384 7,881 3,408 6,680 △3,272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m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사업에 집중

    -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추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구 - 시중은행 연계출연으로 37억원 출연

  m‘광진형 특별융자’에 주력하느라 고액 융자 중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보류(출연금으로 사용될 것에 대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액 융자수요 감소로 기금 융자 저조

  m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금융자 등 단순 융자성사업 뿐만 아니라 출연 

및 특례지원 등 비융자성사업을 확대, 강화 운용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최대규모의 특별보증 융자규모(604억)를 조성하는 등

     → 총 2,342개 업체에 518억원의 융자 지원,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다수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이자·보증수수료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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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50 9,120 299.0 3,620 2,334 65.3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8,00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6,553백만원)

62.8%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50백만원)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50백만원)

100%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2,000백만원)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2,000백만원)

100%

’21년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3,00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265백만원)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50백만원)

○ 청년창업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50백만원)

100%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600백만원)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운용을 위한 출연
(1,60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제도 일명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 지원사업에 주력

- ‘광진형 특별융자’(소액 융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출연금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중 융자성사업비 운용을

보류, 하반기부터 추진한 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음 

-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고액 융자)

수요가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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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 지원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경영안정 도모

- 융자 및 상환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융자사업의 특성상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함이 타당함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특정감사

’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 결과 보고 부적정 종합감사

’21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

3,000백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필요
상

②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사업

2,000백만원
담보력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필요

상

③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1,680백만원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와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상

합  계 6,6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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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융자금 원금수입,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 재원의 성격과 규모

-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회수한 원금과 0.7%(현재)의 이자수입 

기금수입의 주요 재원임

- 현행대로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을 통한 기금 환원 방식으로 

운용함이 적합함

○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극복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094백만원

전입을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다수의 업체를 지원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낮은 금리의 기금 융자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기금을 존치해야 함

○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기금을 융자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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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4,558 % 13,616 % 10,215 %

전입금 - - 8,100 59.5 2,094 20.4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727 59.9 2,468 18.1 3,551 34.7

예치금회수 1,784 39.1 3,003 22.1 4,497 44.0

이자수입 46 1.0 45 0.3 73 0.7

지  출

합  계 4,558 % 13,616 % 10,215 %

비융자성사업비 50 1.1 2,567 18.9 2,069 20.2

융자성사업비 1,505 33.0 6,553 48.1 265 2.5

예치금 3,003 65.9 4,496 33.0 7,881 77.1





4. 자활기금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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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어르신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2004.12.10.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설치로 설치근거 마련

- 2009 : 일반회계 200,000천원 기금 출연

- 2011.11.1. :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통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268 34 52 1,250 35 154 △6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광진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1명, 방역관리사 자격 취득 15명에 대

하여 2,45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단별 참여자들에게 공동체 교육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협동심과 소속감, 유대감을 증진하고 업무 및 관계

에서 오는 갈등을 예방하여 건강한 근로를 도모하고자 교육비로 1,93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기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32,000천원 등 총 36,382천원을 지원함.

○ 2021년 자활기금 집행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자활사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자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행정 업무 및 영업지원이 가능한 전문가를 

채용·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궁극적인 자립·자활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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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7 57 100% 82 52 63%

※ 서울시 자활기금 점포임대 보증금(더나눔커피) 기간 만료에 따른 광진구 자활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서울시 자활기금 1년 연장으로 미사용 (30,000천원)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자활근로사업 지원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9.7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지원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9.7백만원

100%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노후시설 
장비 교체 : 5백만원

○ 지역자활센터 노후시설 
장비 교체 지원 : 5백만원

‘21년

○ 자활근로사업 지원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10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지원
- 센터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 5백만원

- 자활사업 참여자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 : 5백만원

- 사업 참여자 공동체 교육비
지원 : 10백만원

63%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자활기업 전문컨설팅 전문가 

인건비 지원 : 32백만원 

○ 점포임대 보증금 융자 지원 
(더나눔커피) : 30백만원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자활참여자 전문자격증(대형운전면허, 방역관리사) 취득 지원으로 자립

기반 조성



- 51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8조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충당

-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 자활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대출

- 자활기업 사업자금 이차보전

- 자활사업비 지원 등

100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조성 목표액 : 1,000백만원

- 조성액(2021. 12월말 현재) : 1,250백만원 (융자채권 600백만원 미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기금결산 및 운용보고서에 대해 
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치지않음

-결산:2.21심의조치완료
-운용:5.22심의 조치완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상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존치필요 상

② 자활기업 등 전세점포 임대지원 100백만원 〃 〃

③ 자활사업비 지원 54백만원 〃 〃

④ 자활기업 사업자금 이자보전 등 - 〃 〃

합  계 15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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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달성되었으며, 향후 자활사업 실시기관인 지역자활

센터 매출금 등의 자활 기금 전입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관리로 

재원조성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 2021년 기금 지출은 자활기업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52백만원, 수입은 매출적립금 19백만원을 포함한 34백만원

으로 재원의 감소 없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활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타 자치구들도 자활기금의 사용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통해서라도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 필요.

○ 자활기금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의 탄력적·효과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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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315 % 1,325 % 1,302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51 4 1 1 0.9 1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209 92 1,241 93 1,268 97

예수금

이자수입 26 2 83 6 14 1

기타수입 29 2 19 1

지  출

합  계 1,315 % 1,325 % 1,302 %

비융자성사업비 54 4 57 4 52 4

융자성사업비 20 2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241 94 1,268 96 1,250 9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5. 노인복지기금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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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어르신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목적 :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

- 설치연도 : 1996년 

- 최초 기금조성액 : 700,000천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7조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20 9.6 0.6 9 729 12 10.2 1.8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어르신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복

지를 증진시키고자 노인교실 10개소에 12,000천원 지원을 계획하

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1,2,3분기 노인교

실 휴관으로 집행실적 600천원으로 계획대비 집행율(4.9%)로 집행

실적 저조

○ 기금의 재원은 초기 출연금 7억원과 출연금의 이자수입, 제휴카드 

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21년 이자수입 7,775천원, 제휴카드 

전입금 130천원으로 적립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건전하지만 저금리

로 인해 이자수입이 낮아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

원조성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적립으로 기금조성의 

확대 또는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편입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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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6 3 20.5 12.1 0.6 4.9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21년도 기금사업으로 노인교실 10개소의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하여 목표 대비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노인교실 휴관으로 1,2,3분기 

사업비 미집행으로 집행실적 감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노인교실(12개소) : 14.6백만원○ 노인교실(10개소) : 3백만원 20.5%

’21년 ○ 노인교실(10개소) : 12.1백만원○ 노인교실(8개소) : 0.6백만원 4.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노인교실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도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기금
조례 제17조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 및 지원

-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도육성
-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 노인의사회봉사활동참여및육성지도
-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
-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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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노인교실의 건강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을 위한 목적에 적합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부기관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교실운영비 

지원
12백만원

- 어르신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존치 필요

상 

합  계 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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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21년도 기금은 초기의 적립금 7억원을 국민은행에 1억씩 7개 

계좌에 1년만기 정기예금(상반기, 이자지급 매월) 및 공공예금

(하반기, 이자지급 1월, 7월)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약 

연 7,775천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광진비씨카드 사용 

적립금이 연 130천원 발생하여 기금 적립의 적정성은 안정성 측면

에서 볼 때 대체로 건전한 상태임.

○ 적립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건전하지만 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낮

아 재원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적립으로 기

금조성의 확대 또는 사업예산의 일반회계 편입 등 검토 필요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구민 수요에 부응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에서 공통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반회계 

적립금을 확대하거나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여 추진 중임.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교실 지원 등 

안정적 대응을 위하여 존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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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22 % 723 % 730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06 97.9 709 97.9 720 98.6

예수금

이자수입 16 2.2 14 2.2 8 1.1

기타수입 0.1 0.1 0.1 0.1 2 0.3

지  출

합  계 722 % 723 % 730 %

비융자성사업비 13 1.9 3 1.9 1 0.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09 98.1 720 98.1 729 9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양성평등기금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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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보고서 (가정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05년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 성 액

’21년 운용액 ’21년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16,707 11,633 10,000 1,633 518,341 10,448 11,000 △552

○ 양성평등기금은 ’05년부터 출연금 400백만원 및 이자수익으로 조성 되어,

’15년 이전에는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사용하였으나, 여성발전기금심의회에서

목표액(500백만원) 조성 후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 ’17년도말502백만원을달성하여 ’18년부터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을실시함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1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결과, 6개 단체(기관) 공모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결과, 3개 단체(기관) 선정되어 보조금

10백만원 교부 완료

○ 지원현황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연번 신청 단체 및 법인
(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사업내용

소 계 10,000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신재원)

“손주육아나눔터-
실버맘&대디” 4,000 -양성평등교육

-손자녀 양육교실

2
해오름

사회적협동조합
(김현주)

“아빠와 함께
스마트 드론교실” 3,000

-부자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드론 체험
-놀이 코딩을 통한 드론 배우기

3
광진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명자)

“독거독락(獨居獨樂)
:혼자서도 살거야” 3,000

-1인가구 여성 대상 경제‧
주거‧건강 주제 프로그램
제공 및 자립능력 강화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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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0 10,000 100% 10,000 10,000 100%

(단위: 천원)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 10,000천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3개 단체(기관) 공모사업 선정

10,000천원 지출 완료
100%

’21년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 10,000천원에

대한 공모사업 실시

3개 단체(기관) 공모사업 선정

10,000천원 지출 완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제33조,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9조,

서울특별시광진구

양펑평등기본조례 제33조

남녀평등촉진과

여성 정책의

원활한 추진

- 여성권익증진 사업

- 여성단체 육성 및 사회참여활성화

- 여성복지 증진 사업

-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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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20년 없음

’21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양성평등 촉진

여성안전사업

여성사회참여 지원 등

10,000

- ‘18.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24. 4. 17.까지 존치결정

-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사업외의 양성
평등 촉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으며,
-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
- 양성평등 촉진 사업의 공모를 통해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 필요

상

(단위 : 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

타 기금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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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재원의 성격 : 구 출연금 및 이자수익

- 재원의 규모 : 518백만원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원사업 및 지원단체 모집 다양화를 위해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대해 다각적 홍보방법 필요.

○ 이자수익뿐만 아니라 구 출연금의 지원까지도 검토해볼 필요성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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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23 % 526.7 % 528.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11.4 97.8 516.5 98 516.7 97.8

예수금

이자수입 11.6 2.2 10.2 2 5.6 1.1

기타수입 6 1.1

지  출

합  계 523 % 526.7 % 528.3 %

비융자성사업비 6.5 1.2 10 1.9 10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16.5 98.8 516.7 98.1 518.3 98.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단위 : 백만원)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7. 재난관리기금

도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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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도시안전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8. 10. 1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07호)

- 1999. 03. 2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조례 제223호)

- 2002. 12. 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정(통합 조례)(조례 제338호)

- 2005. 04. 15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부칙(조례 제401호)

- 2011. 09. 09 :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6조 제4항개정(조례 제734호)

- 2020. 09. 10.: 서울특별시광진구기금관리조례 제16조 제3항개정(조례 제111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910 2,038 1,059 980 2,889 1,744 1,592 152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규정에의거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100에해당하는구일반회계전입금과공공예금이자수입을재원으로하고있는기금으로,

○ 우리구재난관리기금은재난의예방및응급조치등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광진구기금

관리조례에서정한기금의목적과용도에맞게집행됨

○ 2021년에는 1,059백만원을집행하여, 2020년(1,019백만원)에 비해 40백만원 증가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용으로 200백만원,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78백만원, 배수문정밀점검용역비용으로 48백만원, 빗물펌프장정밀점검용역으로

25백만원을집행하여풍수해예방에만전을기하였음.

○ 코로나19예방및방역물품구매등재난예방및복구지원을위한비용 305만원, 공공운영비

26백만원, 폭염대비그늘막및한파쉼터 72백만원, 재해응급복구비용및활동보상을위한

비용 55백만원 등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안전한광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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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81 1,019 104% 1,655 1,059 64%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사무관리비 39백만원

○ 공공운영비 4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역 수위계설치30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85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62백만원

○ 폭염대비 그늘막 150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100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0백만원

○ 사무관리비 208백만원

○ 공공운영비 31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61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역 수위계설치19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74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54백만원

○ 폭염대비 그늘막 99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15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5백만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20백만원

104%

‘21년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백만원

○ 사무관리비 653백만원

○ 공공운영비 125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80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73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29백만원

○ 폭염,한파 대응 150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100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백만원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백만원

○ 사무관리비 225백만원

○ 공공운영비 26백만원

○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백만원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178백만원

○ 빗물펌프장 유지준설 80백만원

○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 48백만원

○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25백만원

○ 폭염대비 그늘막 72백만원

○ 재해응급 복구비 80백만원

○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103백만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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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백만원)
코로나19 대응을위한 기간제 임금 및보험료 지급
- 재택치료 업무지원, 자가격리 업무지원, 확진자 심층조사 업무지원 요원 등

사무관리비 (225백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물품 구매,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 물품지원, 재난현장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구매 등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예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임차료, 가스폭발 사고관련 긴급대응 등

공공운영비(26백만원)

재난예방차량 운행, 080 간편전화 체크인서비스 등에 따른 운영비 지출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200백만원)
저지대 침수취약 주택에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지변)을 지원하여 불시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를 사전에 예방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전설비 유지관리 및 준설(258백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에 필요한 장비 구매, 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에 지출하여 침수 예방

배수문 정밀점검 용역(48백만원)
우리 구 관내 수문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25백만원)
우리 구 관내 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72백만원)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여름나기 환경을 제공하
고 폭염으로 인한 재난피해를 예방함

재해응급 복구비(80백만원)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상황 대응 및 복구 조치
- 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운영 등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103백만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응급복구 및 지원금 지급
- 안심숙소 지원, 코로나19 방역소독활동비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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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16조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재난의사전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안정적 확보

○ 지하주택침수방지
○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및 유지관리
○ 빗물펌프장 유지 준설
○ 재해응급복구비
○ 폭염그늘막‧한파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없음
’20년 해당사항없음
‘21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해당사항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인건비 200백만원 ○ 긴급재난대응 기간제근로자보수 상

② 사무관리비 438백만원 ○ 감염병 및 폭염 등 재난대비
방역물품 구매, 훈련 등에 필요 상

③ 공공운영비 5백만원 ○ 재난차량 운행에 따른 운영비 상

④ 지하주택 침수방지 200백만원

○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
비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
지출이 필요

상

⑤ 풍수해 재난예방

빗물펌프장 유지 꽌리
50백만원

○ 중곡 등 5개소 펌프장 유지에
필요한 장비구매, 시설 관리,
유지보수 등에 지출하는 사업으
로 매년 사업지출이 필요

상

⑥ 폭염, 한파 등 재난예방 100백만원
○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사업 운영에 필요

○ 겨울철 한파 재난상황대비
상

⑦ 재해응급 복구비 200백만원 ○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대한
복구비용 상

⑧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300백만원 ○ 재난피해자 및 재난 예방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

⑨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백만원 ○ 재난상황에 따른 방역물품 구매 상

합계 1,593백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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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거

(보통세 최근 3년 수입결산액의 평균 1% 적립) 의무 적립금 및 이자수입

으로 재원을 조성함

○ 재원조달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매년 의무적립 기준액을 일반회계에 편성·

적립함에 재원조달의 안정성은 우수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감염병 등의 재난상황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매년 집행되는 일상적 사업비가 아닌 실제 긴급상황을 대비한 예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

○ 상위법(『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검토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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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388 % 2,929 % 3,948 %

전입금 730 30.56 1,275 43.5 2,000 50.6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21 67.88 1,616 55.2 1,910 48.4

예수금

이자수입 36 1.5 38 1.3 38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388 % 2,929 % 3,948 %

비융자성사업비 772 32.3 1,019 34.8 1,038 26.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21 0.5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16 67.6 1,910 65.2 2,889 73.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8. 옥외광고발전기금

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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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가로경관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시기: 2014. 8월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97 32 51 △19 578 71 80 △9

(단위 : 백만원)

Ⅱ. 분석 결과

1. 총 평

○ 관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인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쾌적하게 조성하였음.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2021년에는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수입 7,450천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
17,702천원, 이자수입 7,666천원 등 총 32,818천원의 수입이
재원으로 조성되었음.

○ 조성된 기금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에
사용되었음.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은 수거보상제 참여자 27명을
투입하여, 현수막 3,778매(일반형 2,356매, 족자형 1,422매),
벽보 854,360매, 명함 524,050매 등 총 1,382,188매의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수거보상금 등으로
26,633천원을 지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음.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사업은 2020년 12월 행정
안전부 산하 옥외광고센터의 예산지원으로 시행된 1회성 사업
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광고주 모집 및 예산
집행을 실시함. 광진구에서는 2명의 광고주(홀리마켓, 육그램)를
모집하여 21년 1월~4월 중 게시된 광고비 24,300천원의
예산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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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6 152 97.4 156 51 32.6

(단위 : 백만원, %)

-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량 및 민원 신고의 감소를 감안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2021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2020년도에 비해 2021년 사업비
집행 실적이 감소함.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20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6백만원, 15명 선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2백만원, 15명 선발)
97.4%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56백만원, 15명 선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26백만원, 27명 선발)
32.6%

-
광고미게첨 옥외광고물 활용 

광고지원사업 (24백만원, 광고주 2명)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간‧지선변을 비롯한 관내 불법 현수막이 감소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됨
-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 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제26조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 구현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간판개선 

정비사업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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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수거보상제 사업 추진을 통해 휴일 및 야간에도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주요 사거리 및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감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감 사 

지 적 사 항

’19년
 2018년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2019. 7. 10. 

조치완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합   계 80,880천원

주민과 함께하는 

유동 광고물 정비
80,880천원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광고물 정
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
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
는 사업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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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일 반 ㆍ 특 별 회 계
예 산 사 업

불법 현수막 

잔재물 정비
13,000천원

19년도 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

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

해 당  기 금 해당 없음

타  기 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라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

《 기금 재원 성격 및 규모 》
(단위 : 원)

재원의 성격 규 모 비 고

합   계 630,184,870

이 자 수 입 7,666,392

기타수입

증지수입 17,301,990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이행강제금 2,850,000 불법 고정광고물에 부과

과 태 료 4,600,000 불법 유동광고물에 부과

기타수수료 400,000 LED 전자게시대 수수료

예 치 금  회 수 597,366,488

6. 향후 계획

○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서 불법 광고물의 게시를 억제하고 기금 재원확보

○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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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38    % 749    % 630    %

전 입 금

보 조 금

차 입 금

융 자 금 회 수
( 이 자 포 함 )

예탁금원금회수

예 치 금 회 수 677 91.8 648 86.5 597 94.7

예 수 금

이 자 수 입 13 1.8 13 1.7 8 1.3

기 타 수 입 47 6.4 88 11.8 25 4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지  출

합 계 738    % 749   % 630   %

비융자성사업비 89 12 152 20 51 8

융자성사업비

인 력 운 영 비

기 본 경 비

예 탁 금

예 치 금 648 88 597 80 579 92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 타 지 출





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환  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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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청소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1995년도 설치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30 52.5 27.7 24.8 555 70.7 80.0 △9.3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중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기금으로 재원은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함

○ 2021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8명에게 27,700천원(상반기 5명 

16,700천원, 하반기 3명 11,000천원)을 대여하였으며, 2021년도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은 학자금 상환금 46,279천원과 이자

수입 6,261천원으로 총 52,540천원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29 36 80 28 35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후생복지 향상

-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환경미화원 근로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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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학자금 대여사업(80백만원, 20명) ○학자금 대여사업(29백만원, 11명) 36%

’21년 ○학자금 대여사업(80백만원, 20명) ○학자금 대여사업(28백만원, 8명) 3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근로능력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2조

광진구 
환경미화원 

후생복리 증진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달 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직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함으로써 환경미화원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학자금대여 사업 80백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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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원의 성격 및 규모

- 2021년도 예치금: 530,375천원

- 학자금대여 상환금: 46,279천원

- 이자 수입금: 6,261천원

○ ’19년도 ~ ’21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536 % 559 % 582 %

융자금회수(이자포함) 34 7 49 9 46 8

예치금회수 492 91 501 89 530 91

이자수입 10 2 9 2 6 1

지  출

합  계 536 % 559 % 582 %

융자성사업비 35 7 29 5 27 5

예치금 501 93 530 95 555 9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학자금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되도록 기금 유지





10. 도로굴착복구기금

도  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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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복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도로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9.05.31 : 광진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 2002.12.20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정

- 2003.01.01 :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20.10.16 :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21.02.18 ~ 2021.12.23 : 2021년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시행

- 2021.10.22 ~ 2021.12.24 : 군자역 주변 도로정비공사 시행

- 2021.12.17 :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1,211,520천원→1,283,109천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838 1,105 1,217 ▽112 2,726 1,550 1,211 △339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2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인해 노후된 도로

정비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1,283백만원) 대비 집행실적

(1,217백만원) 비율은 94.85%임.

○ 기금의 운용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수입 증가를 위해 단기 정기적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입으로 

36백만원을 확보하였음.

○ 현재 기금으로 추진 중인 도로굴착복구사업은 유관기관 및 주민의 도로

굴착공사 신청내용에 따라 연도별 사업규모가 결정되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복구물량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구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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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집행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집행 비율

1,211 1,203 99.33% 1,283 1,217 94.85%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도로굴착복구사업

(1,211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사업

(1,203백만원)
99.33%

’21년
○ 도로굴착복구사업

(1,283백만원)
○ 도로굴착복구사업

(1,217백만원)
94.85%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사업효과 : 신속한 굴착도로 복구 및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추진 내용

▪도로굴착공사 복구 : 면적 9.04a
▪노후도로 정비 : 면적 125.26a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관리 조례」

「도로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여야 할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도로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도로굴착공사 시행도로 복구 및 
도로정비공사

- 도로굴착공사장 점검 및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운영

- 도로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인건비 및 기타 

100%
(굴착복구 관련 
사업에만 기금
사용)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

- 2021년 기금사업 내용은 굴착도로 복구,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 정비 등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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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

’20년 -
’21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도로굴착복구사업 1,211백만원

당해 연도 유관기관의 도로굴착공사 

신청 시 징수되는 기금으로, 굴착도로를 

신속히 복구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한 사업에 100%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굴착공사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규모가 달라지는 특수성(신축적 

집행 등)이 있어, 일반예산으로 편성·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중복·유사 사업현황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중복·유사 사업현황 없음

타 기금 중복·유사 사업현황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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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은「도로법」제91조 및「지방자치법」제142조,「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제24조에 따라 조성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는 도로 

굴착복구기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 : 1,068백만원

- 이자수입 : 36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2,838백만원

○ 최근 3년간 기금운용현황 :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하매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라 굴착되는 도로를 적기에 복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금으로,

향후 수시로 진행되는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

하여 계속 유지, 운영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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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315 % 4,041 % 3,943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708 51.52 2,212 54.74 2,838 71.98

예수금

이자수입 49 1.48 52 1.29 36.9 0.93

기타수입 1,558 47.00 1,777 43.97 1,068.1 27.09

지  출

합  계 3,315 % 4,041 % 3,943 %

비융자성사업비 1,103 33.27 1,203 29.77 1,217 30.8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12 66.73 2,838 70.23 2,726 69.1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11. 식품진흥기금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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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보건위생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 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1조

○ 설치 목적: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목적

○ 설치 년도: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29 194 78 116 645 447 392 55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의 주된 사용용도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

자금 융자·지원으로 2020년도 100,000천원(2개소) 지출되었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 따른 경기불황 등으로 융자

신청한 업소가 없어 집행실적이 없음.

○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비융자성 사업이 축소되어 기금의 

지출보다 수입의 규모가 확대된바 지출의 완급조절을 통한 사업

추진 등으로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있음. 식품위생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 

및 탄력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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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88 231 59.54 392 68 17.34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2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34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37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9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22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1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23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14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7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19백만원)

59.54

’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200백만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24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38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9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3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음식점나트륨사용줄이기(19백만원)

○우수모범업소 심의지원(20백만원)

○위생감시원 활동지원(25백만원)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6백만원)

17.34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위생업소 교육·홍보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인 ‘음식점 나트륨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구민건강에 이바지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통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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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제21조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식품위생관련 교육․홍보,
음식점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지원 등  

적정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

업소 위생컨설팅 실시, 먹을 만큼 적당하게, 좋은 식단 실천 등 

위생관련 사업이 적정하게 잘 추진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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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중독예방사업, 모범음식점 등 식품위생 향상과 식

중독 예방 등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진행되는 사업들로 

기금설치 목적과 적합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200백만원

탄력적, 신축성 운용이 어려우며,
경기불황 등으로 시설개수를 
원하는 업소가 적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예상.

상 

② 음식문화 개선 37백만원 목적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중

③ 우수·모범업소     
발굴 및 지원

38백만원 “ 중

④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95백만원 “ 중

⑤ 식품접객업소 
점검 및 홍보

22백만원 “ 중

합  계 39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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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원구분 재원의 성격
규 모

2019년 2020년 2021년

과징금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시 40%, 구 60%)

· 75,036천원

(34.9%)

· 65,753천원

(19.1%)

· 47,075천원

(24.2%)

시비 
보조금

· 음식문화개선사업
서울시 교부금 등

ㆍ시 교부금은 기금

계획변경 편성 

사용

· 10,000천원

(4.7%)

· 10,000천원

(2.9%)

· 13,000천원

(6.7%)

기금운용

수익금

· 예금 이자수입

· 기타 이자수입

· 12,219천원

(5.7%)

· 3,931천원

(1.1%)

· 9,614천원

(4.9%)

· 융자금 회수금
(이자포함)

· 117,660천원

(54.7%)

· 265,316천원

(76.9%)

· 124,787천원

(64.2%)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수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은 

업소가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부분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과징금 납부 대신 영업정지 수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2019년 75,036천원, 2020년 65,752천원, 2021년 47,075천원

으로 지속적인 재원 감소 추세를 보임.

○ 비융자성 사업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출 및 융자 사업 중심으로의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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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785 % 761 % 724 %

전입금

보조금 10 1.3 10 1.3 13 1.8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18 15.0 265 34.8 125 17.3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70 72.6 416 54.7 529 73.0

예수금

이자수입 12 1.5 4 0.5 10 1.4

기타수입 75 9.6 66 8.7 47 6.5

지  출

합  계 785 % 761 % 724 %

비융자성사업비 189 24.1 131 17.3 68 9.4

융자성사업비 180 22.9 100 13.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16 53.0 530 69.6 646 89.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2 0 10 1.4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12. 광진구장학기금

아동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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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아동청년과)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광진장학회 설립 : 1996. 10. 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제정 : 2005. 11. 17.

- 광진구 장학위원회 구성 : 2006. 02. 14.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2012. 11. 28.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2017. 09. 22.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2019. 10. 14.

-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2020. 10. 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358 66 86 △20 4,337 1,107 85 1,022

(단위: 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 2021년 말 현재 4,337,827천원의 장학기금을 운영 중이며, 2021년 기탁금

23,000천원 조성 등 점진적인 장학기금 확대를 추진 중임 

○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장학생 53명에게 86,500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음

○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으로(2.54% →1.93%), 장학재원 확보에 애로

사항이 존재하나, 지속적인 기탁과 출연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운영 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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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84 105 70 86 122.8

(단위: 백만원,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광진구 장학금 지원 

(80백만원, 54명)

○ 광진구 장학금 지원 

(84백만원, 54명)
105%

’21년
○ 광진구 장학금 지원 

(70백만원, 52명)

○ 광진구 장학금 지원 

(86백만원, 53명)
122.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속적인 기탁과 출연으로, 장학기금 조성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및 달성 정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우수인재 

발굴·육성 및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 도모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약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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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

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 기탁금에 대하여, 징수결의를 실시할 것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진구 장학사업 85,000천원

장학기금은 당초 민간 

기탁금으로 조성·운영되어 

왔으며,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와 별도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가 존재함

지속적인 출연과 기탁으로 

장학사업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음에 따라 기금으로 

운영함이 타당함

상

합  계 85,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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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장학금 지급 86,500천원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 구출연금, 기탁금, 예금이자수입, 기타＊

* 분구시 성동구와 분할금, 초창기 회원의 후원금 등

- 예치금은 구출연금과 기탁금으로 조성되며, 이자수입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장학기금 조성액은 4,337,827천원으로   

구금고인 국민은행에 전액 예금되어 있으며, 회계절차에 맞게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13개구의 장학기금 총액 대비 기금사용액을 우리구 비율과 

비교한 바, 13개구의 평균과 같은 사용비율로 당초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관내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기탁금과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장학기금은 

존치되어야 함



- 115 -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3,381 % 4,442 % 4,424 %

전입금 1,000 22.5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275 96.8 3,324 74.8 4,358 98.5

예수금

이자수입 78 2.3 75 1.7 43 1

기타수입 28 0.9 43 1 23 0.5

지  출

합  계 3,381 % 4,442 % 4,424 %

비융자성사업비 57 1.7 84 1.9 86 1.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324 98.3 4,358 98.1 4,338 98.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